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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서울시 자치구로 이원화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자치구

로 일괄 위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

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함으로써,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기반

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함(

안 제11조제1항)

나. 모든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